
정 정 신 고 (보고)

2025년 3월 21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
 삼성MMF법인 제1호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. 04. 07

3. 정정 사유

- Ce클래스 신설 및 S클래스 판매보수 인하

4.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 목 정 정 전 정 정 후

제14조 (수익증

권의 발행 및 

전자등록) 

①집합투자업자는 ___ 전자등록한다.

1. ~ 8. (생 략)

(추 가)

①집합투자업자는 ___ 전자등록한다.

1. ~ 8. (생 략)

9. Ce클래스 수익증권

제20조 (수익증

권의 판매기준

· 판매가격, 판

매수수료 등)

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

류별로 판매한다.

(추 가 )

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

류별로 판매한다.

9. Ce 클래스 수익증권 : 온라인(On-Line)전

용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

제40조 (투자신

탁보수) 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___금액으로 한다.

1. ~ 3. (생 략)

4. S클래스 수익증권

나. 판매보수율: 연 1000분의 0.25

5. ~ 8. (생 략)

(추 가)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___금액으로 한다.

1. ~ 3. (생 략)

4. S클래스 수익증권

나. 판매보수율: 연 1000분의 0.19

5. ~ 8. (생 략)

9. Ce 클래스 수익증권

가. 운용보수율: 연 1000분의 0.4

나. 판매보수율: 연 1000분의 0.2

다. 신탁보수율: 연 1000분의 0.1

부칙 (신 설)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5년 3

월 28일부터 시행된다. (Ce클래스 신설 및 S클

래스 판매보수 인하)


